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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

1. 제안이유

○ 서울시의 효율적인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 청년 실태를 조

사하고 이를 기본계획,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관련 정보를 시

민들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청년 실태조사 및 예산 지원 근거, 시민 공개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

의2).






